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150,734,334700,340,401 549,606,067 [국비121,410,427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2,713,98753,795,619 51,081,632 [국비25,224,924]

3130
항만수산관리           1,225,31739,526,862 38,301,545 [국비22,182,953]

3132
수산행정               633,5374,736,149 4,102,612 [국비2,423,94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257,197797,309 540,112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

△8,025129,823 137,848  

101 △8,025인건비 129,823 137,848  

△8,025 02129,823 137,848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현업근무자 초과근무수당 (=129,823)

(어업지도선 24시간근무 승선원)

  ·어업지도선 시간외근무수당 (=63,765)

4,698    –5급             7,641 * 1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
3,986    –6급             6,483 * 1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
10,732    –7급             5,818 * 3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
12,821    –8급             5,213 * 4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
3,986    –기능6급         6,483 * 1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
3,578    –기능7급         5,818 * 1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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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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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,231    –기능8급         5,213 * 6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
2,875    –기능9급         4,675 * 1명 * 4시간 * 150일 * 1.0247 =

1,858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,907,000 * 3% =

  ·어업지도선 야간근무수당 (=42,513)

3,133    –5급                    20,377 * 1명 * 150일 * 1.0247 =

2,658    –6급                    17,289 * 1명 * 150일 * 1.0247 =

7,154    –7급                    15,514 * 3명 * 150일 * 1.0247 =

8,548    –8급                    13,902 * 4명 * 150일 * 1.0247 =

2,658    –기능6급                17,289 * 1명 * 150일 * 1.0247 =

2,385    –기능7급                15,514 * 1명 * 150일 * 1.0247 =

12,821    –기능8급                13,902 * 6명 * 150일 * 1.0247 =

1,917    –기능9급                12,467 * 1명 * 150일 * 1.0247 =

1,239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,274,000 * 3% =

  ·어업지도선 휴일근무수당 (=23,545)

1,735    –5급                     56,429 * 1명 * 30일 * 1.0247 =

1,472    –6급                     47,878 * 1명 * 30일 * 1.0247 =

3,962    –7급                     42,961 * 3명 * 30일 * 1.0247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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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734    –8급                     38,499 * 4명 * 30일 * 1.0247 =

1,472    –기능6급                 47,878 * 1명 * 30일 * 1.0247 =

1,321    –기능7급                 42,961 * 1명 * 30일 * 1.0247 =

7,101    –기능8급                 38,499 * 6명 * 30일 * 1.0247 =

1,062    –기능9급                 34,525 * 1명 * 30일 * 1.0247 =

101 686
인건비

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,859,000 * 3%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265,222667,486 402,264  

201 207,658일반운영비 460,411 252,753  

207,658 01460,411 252,753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40,074)

2,000  ·수산행정업무편람 제작                   20,000 * 100부 =

1,500  ·어업허가증등 민원서식 인쇄         1,000 * 500매 * 3종 =

  ·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사진촬영 (=295)

90    –필름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800 * 50통 =

205    –필름 현상 및 인화          (150 * 24장 + 500) * 50통 =

3,000  ·수산사업집행지침 인쇄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0부 =

1,500  ·한·일, 한·중 어업협정업무 홍보물 인쇄  3,000 * 50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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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 ·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관련 자료 인쇄      5,000 * 200부 =

  ·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 홍보물 인쇄

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부 * 2회 =

  ·감천항 수산물종합보세구역 관련 현황판 제작

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식 =

500  ·한·일, 한·중어업협정 관련 현황판 제작  500,000 * 1식 =

1,000  ·한·중수산교류 합작투자 관련 자료 인쇄   5,000 * 200부 =

2,500  ·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개최 홍보물 인쇄  5,000 * 500부 =

  ·남북교류 및 원양어업 관련 자료 인쇄

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부 * 2회 =

  ·국제어업협력 업무추진 통역비 (=2,280)

(국제수산물거래소,한중수산교류,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등)

1,200    –국외통역비                 120,000 * 1명 * 5일 * 2회 =

1,080    –국내통역비                 120,000 * 1명 * 3일 * 3회 =

  ·국제어업협력 업무추진 번역료 (=2,400)

(국제수산물거래소,한중수산교류,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등)

900    –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                30,000 * 30매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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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    –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                 60,000 * 25매 =

500  ·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인쇄                 1,000 * 500매 =

1,000  ·수산물가공시설 현황 책자 인쇄            5,000 * 200부 =

280  ·피의자 신문조서 등 인쇄             40,000 * 1부 * 7종 =

1,400  ·어업지도선 승무원 침구 구입              50,000 * 28명 =

500  ·어업질서확립 관련 홍보유인물 인쇄  1,000 * 500부 * 1회 =

  ·수산행정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제작

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10매 =

  ·청문 및 행정처분통지서 등 우편 송부료(배달증명)

1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620 * 50통 =

2,300  ·불법어구 압수물 폐기 처리비             230,000 * 10톤 =

155  ·방송용 테이프(편집용) 구입                31,000 * 5개 =

13,183  ·부서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위탁교육비> (=110)

  ·어업지도선직원 직무(항해,기관분야)교육(해양수산연수원)

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500 * 4명 * 1회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8,8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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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어업지도선 단속용 통신이용료 (=4,260)

480    –VH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대 * 12월 =

2,760    –무선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,000 * 12월 =

1,020    –TRS 무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,000 * 12월 =

4,608  ·어업지도선 육전사용료              80 * 4,800KW * 12월 =

<운영수당> (=12,780)

1,000  ·어업협정관련 어업대책위원회        50,000 * 10명 * 2회 =

400  ·어초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8명 * 1회 =

650  ·수산사업심의조정위원회             50,000 * 13명 * 1회 =

1,200  ·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설립 자문단    50,000 * 8명 * 3회 =

2,000  ·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개최 자문단  50,000 * 8명 * 5회 =

1,200  ·남북교류 및 원양어업 관련 자문단    50,000 * 8명 * 3회 =

  ·어업지도선 일·숙직 수당 (=6,330)

4,330    –어업지도선(부산221호)           10,000 * 433회 * 1명 =

2,000    –어업지도선(부산201호)           10,000 * 200회 * 1명 =

<피복비> (=5,751)

  ·어업감독공무원 피복비 (=5,7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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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90    –어업감독공무원 근무복                  70,000 * 27명 =

540    –작업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7명 =

297    –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,000 * 27명 =

189    –장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 * 27명 =

1,890    –방한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27명 =

945    –안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27명 =

<급량비> (=50,540)

6,600  ·수산업무 활성화추진                5,000 * 22명 * 60일 =

  ·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업무

1,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명 * 10일 * 12월 =

  ·해양관광복합형 어항 육성 업무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600  ·특산품 및 특산단지 육성 업무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3,600  ·수산방재비상근무자                 5,000 * 12명 * 60일 =

600  ·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업무   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  ·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600  ·한·일,한·중어업협정 업무 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  ·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설립관련 업무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600  ·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업무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  ·남북교류 및 원양어업 관련 업무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  ·감천항 수산물종합보세구역 활성화 업무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600  ·한·중수산교류 합작투자 업무  5,000 * 2명 * 5일 * 12월 =

2,000  ·불법어업 지도·단속 업무           5,000 * 4명 * 100일 =

  ·어업지도선 승무원(부산221호) 급량비 (=5,562)

4,212    –선내 취사급식                    3,120 * 9명 * 150일 =

1,350    –야간특식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9명 * 30일 =

  ·어업지도선 승무원(부산201호) 급량비 (=25,578)

9,828    –선내 취사급식                   3,120 * 21명 * 150일 =

15,750    –야간특식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1명 * 150일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3,4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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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선박통신장비 유지비 (=1,700)

170    –GMDSS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1기 =

340    –MTS 통신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2기 =

680    –SSB 무전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4기 =

510    –VHF 통신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3기 =

  ·선박항해장비 유지비 (=1,700)

    –레이다, 기상FAX, 자이로, 측심기, GPS 유지비

1,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5대 * 2조 =

<차량선박비> (=338,888)

  ·부산201호(369톤, 6,980hp) (=285,922)

71,504    –기관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0,244 * 6,980hp =

19,332    –선체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,390 * 369톤 =

17,619    –선용품 및 선구비                      47,747 * 369톤 =

177,467    –유류비             0.125 * 6,980hp * 300시간 * 678원 =

  ·부산221호(34톤, 1,365hp) (=51,159)

16,106    –기관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1,799 * 1,365hp =

2,494    –선체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,346 * 34톤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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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63    –선용품 및 선구비                       43,001 * 34톤 =

31,096    –유류비             0.112 * 1,365hp * 300시간 * 678원 =

  ·보트(85hp, 45hp, 115hp) (=1,807)

201 1,807
일반운영비

    –기관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373 * 245hp =

202 8,264여비 64,925 56,661  

905 0141,466 40,561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13,200직원 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10,000 * 22명 * 5일 * 12월 =

1,497수산업무 활성화추진 업무협의      49,900 * 2명 * 3일 * 5회 =

1,49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업무      49,900 * 2명 * 3일 * 5회 =

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업무

1,4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5회 =

남북 수산교류 및 원양어업 관련 업무

8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899한·중 수산교류 합작투자 업무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899어로시설사업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500과태료 징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명 * 25회 =

2,000방치폐선 및 수산방재업무              10,000 * 10명 * 20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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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9수산바이오센타 조성 업무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1,497한·일,한·중어업헙정 관련 업무   49,900 * 2명 * 3일 * 5회 =

1,497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업무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5회 =

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개최관련 업무

2,0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7회 =

1,497한·일시도현 수산교류 관련 업무   49,900 * 2명 * 3일 * 5회 =

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회 관련 업무

1,4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5회 =

599산지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업무   49,900 * 2명 * 3일 * 2회 =

599수산물특판장 개설관련 업무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2회 =

특산단지 및 전통식품 육성관련 업무

5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2회 =

899해외신어장 개척관련 업무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6,000불법어업 지도·단속 업무              10,000 * 5명 * 120일 =

소형기선저인망 특별 지도·단속 업무

8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△141 0315,959 16,1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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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추진 공동조사단 파견 (=1,700)

1,700  ·스페인,포르투칼,일본(1명 * 10일 * 1회)                 =

중국 상해시 수산합작사업 (=2,607)

2,607  ·상해시(2명 * 4일 * 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해외어장 공동개발 사업단 (=3,200)

3,200  ·중국 절강성(2명 * 7일 * 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국제감척어선 대외경제협력사업 (=3,552)

3,552  ·모잠비크 등(2명 * 5일 * 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제1회 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참가국 유치단 파견 (=3,200)

3,200  ·EU 등(9일*2명*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일본 T/S 수산물류 부산유치단 파견 (=1,700)

1,700  ·일본(2명 * 7일 * 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500 047,500 0 외빈초청여비                    

202 7,500
여비

중국·인도네시아 수산전문가 초청여비                       =

203 9,040업무추진비 23,680 14,640  

9,100 0319,000 9,9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3,800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업무추진           4,000,000 * 95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8,550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개최 업무추진       9,000,000 * 95% =

5,700수산국제교류 증진 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6,000,000 * 95% =

950어업질서확립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95% =

△60 044,680 4,74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203 4,68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     (300,000 + 5,000 * 18명) * 12월 =

301 8,540일반보상금 8,590 50  

6,800 076,800 0 민간인해외여비                  

한·중수산교류합작 투자 및 민간인투자단 파견 (=6,800)

6,800  ·중국(10명 * 5일 * 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740 111,790 5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50수산행정서비스헌장 착오민원 보상              50,000 * 1식 =

301 1,740
일반보상금

해양공동탐사단 승선자 보험료           2,000 * 30명 * 29회 =

303 30,720포상금 80,880 50,160  

불법어업 지도·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(=80,880)

36,000  ·사법경찰관리 수사활동비          300,000 * 10명 * 12월 =

303 44,880
포상금

  ·어업감독공무원 근무수당          170,000 * 22명 * 12월 =

307 1,000민간이전 28,000 27,000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000 0228,000 27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18,000산지수산물 가공산업 및 판매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10,000
민간이전

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0자산취득비 1,000 1,000  

0 021,000 1,000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405 1,000
자산취득비

어업지도선 도서 구입(해사관련 도서)        1,000,000 * 1식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376,3403,934,640 3,558,300 [국비2,423,94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743,7402,960,740 2,217,000 [국비2,423,940]

307 730,000민간이전 730,000 0 [국비230,000]

730,000 04730,000 0 민간행사보조위탁                

730,000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 개최(생선회박람회 포함)             =

307
민간이전

[국비230,000 시비500,000]

402 2,144,740민간자본이전 2,144,740 0 [국비2,120,740]

2,144,740 012,144,740 0 민간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

2,096,740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096,740 ]

48,000수출주력품목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24,000 시비24,000]

403 자치단체등자 △711,000본이전 86,000 797,000 [국비73,200]

20,000 0186,000 66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54,000노후어선(연안) 대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4,000 ]

32,000어선용 기계공급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국비19,200 시비12,800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367,400973,900 1,341,300  

401 △38,000시설비및부대비 232,000 270,000  

△38,000 01232,000 270,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92,000어항 및 관련시설 자산정비 측량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,000부산201호 선체 및 기관검사, 정기수리                       =

401 80,000
시설비및부대비

부산221호 선체 및 기관검사, 정기수리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 △91,600본이전 741,000 832,600  

△106,600 01726,000 832,6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20,000방치폐선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,000지방어항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00,000소규모어항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등대시설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0,000낙동강 하류 어선통항로 준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000 0215,000 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     

403 자치단체등자 15,000
본이전

인공어초 적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△7,800자산취득비 900 8,700  

△7,800 01900 8,70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405 900
자산취득비

레이져프린트(A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1대 =

400
예비비등            04,200 4,2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04,200 4,200  

308 0자치단체등이전 4,200 4,200  

0 054,200 4,200 자치단체간부담금                

4,200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                 14,000,000 * 30% =


